
■ 선박직원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1. 1. 5.>

자동화선박의 설비(제3조의2관련)

1. 제1종 자동화선박 

  가. 「선박안전법」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의 

기관에 관한 사항중 기관구역의 무인화설비를 구비할 것

  나.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

    1) 선교 및 화재제어 장소에서의 소화펌프의 원격시동장치

    2) 물 밸러스트 적재 및 배수의 원격제어장치(자동경사제어장치가 없는 선

박 중 컨테이너 등을 하역할 때에는 특별히 선체의 경사 등을 제어할 필

요가 있는 선박에 한한다)

    3) 위성선위측정장치

    4) 자동조타장치

    5) 액체화물의 원격제어 하역장치(액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

한한다)

    6)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

    7) 하역용 사이드포트(하역을 위한 선체 옆면 출입구를 말한다), 램프웨이

(경사식 진출입 통로를 말한다) 및 폭로갑판 강제해치커버(갑판 아래 짐

칸 입구를 강제로 덮는 장치를 말한다)의 동력개폐장치(폰톤형의 것을 

제외한다)

    8) 주기의 운전상태의 자동기록장치

    9) 선수 및 선미의 계선장치의 원격제어장치

    10) 위성전화통신이 가능한 설비(원양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한한다)

    11) 제어실용 공기조화장치의 이상경보장치

2. 제2종 자동화선박

  가. 제1종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구비할 것

  나.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

    1) 선외로부터 주기용 연료유탱크 주유관밸브의 원격제어장치(밸브의 배치 

등으로 인하여 원격제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)

    2) 주기용 연료유탱크(기관실내의 것을 제외한다)의 원격유면감시장치 및 

고유면경보장치

    3) 냉동컨테이너 운전상태 집중감시장치(냉동컨테이너 적재선에 한한다)

    4) 하역호스연결용 크레인(탱커에 한한다)

    5) 자동갑판세정장치(석탄·철광석 또는 이들과 유사한 화물을 산적하여 

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)

    6) 선수 및 선미 계선장치의 현측 원격제어장치



    7) 도선사용 사다리의 동력작동장치(1인이 제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할 

수 있다)

    8) 비상용 예인용 줄의 동력조작장치(인화성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를 

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에 한한다)

3. 제3종 자동화선박

  가. 제2종 자동화선박의 설비를 구비할 것

  나. 다음의 설비를 구비할 것

    1) 선박지휘실·기관제어실 및 통신실이 인접하여 있고 상호통행이 용이하

여 경보의 청취 및 수령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된 항해 당직관계의 집

중감시 및 제어장치

    2) 최적자동항법보조장치

    3) 기관실·계류구역 기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선내요소를 감시하는 폐

쇄회로 텔레비전 및 카메라설비

    4) 선박지휘실 현측에서 기관원격조정 및 원격조타장치

    5) 화물창빌지 고위 경보장치(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한한다)

    6) 모든 계류색의 드럼에 감겨 있는 1개의 드럼방식인 계류윈치

    7) 1인이 조작할 수 있는 예선색의 게이지 및 방출장치

    8) 주방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설비(주방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자동접시닦

이 및 건조기등을 포함한다)

    9)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한 설비

  비 고

제1종·제2종 또는 제3종  자동화선박의 설비기준에 미달하는 설비가 2개 이

하인 경우로서 그 해당설비 대신 그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는 다른 종류의 설비

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해당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
